
【건설교통위원회 소관】

부천시 환경보 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

 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 원회(2005. 12. 7) 상정 

 의결

             

2. 제안설명 요지

   (제안설명자 : 환경보 과장  권병 )

   가. 기 운용의 목

    ○ 환경보호 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 한 환경상태를 유지

조성

   나. 기타설명 : 생략

  

3. 기 운용 개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천원)

구    분 2004년말 2005년(A) 2006년말(B) 증감(B-A) 비 고

조

성

액

①

  소    계 496,455 511,553 621,084 109,531

  이 월 475,909 492,455 502,058 9,603
  출 연 100,000 100,000
  이자수입 19,175 19,098 19,026 △72
  기타수입 1,371 19,026

사

용

액

②

  소    계 4,000 9,500 9,495 9,500

고유목 사업비 4,000 9,500 9,495 9,500
장학 ,융자

  기타경비

순 조 성(①-②) 492,455 502,058 611,584 109,526



4. 주요질의  답변 요지 

질         의 답          변

․동 기 을 지원하는 기 은 

  무엇인지 ?

․2005년도에는 어떠한 단체에

 지원을 했으며 지원 차는?

․단체별 지원 액이 차이가 있는지 ?

․부천시환경보 기 설치 운 에 한

  조례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.

․YWCA등 4단체이며, 법인, 개인이 지원

  받는 것이 가능하나 계획수립과 공모를

  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

  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 심사 원회에서

  지원 액을 결정하고 있음.

․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기 때문

  에 지원 액이 차이를 나타냄.

5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 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     

6. 심사결과

   ○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   ○ 없  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

   ○ 없   음



부천시 재난 리기 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

 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 11월 21일

 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 원회(2005. 12. 8) 상정 

 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   (제안설명자 : 재난안 리과장 이 택)

   □ 기 운용의 목

     ○ 재난 방  재난응 조치 재원의 안정  확보로 재난 비 태세 

확립

   □ 기타설명 : 생략

3. 기 운용 개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천원)

구    분 2004년말 2005년(A) 2006년말(B) 증감(B-A) 비 고

조

성

액

①

  소    계 8,786,635 10,477,833 11,174,317 696,484

 년도이월 7,387,266 8,786,635 10,477,833 1,691,198
 출 연 1,327,668 1,444,098 100,000 △1,344,098
 이자수입 71,701 247,100 596,484 349,384
 기타수입

사

용

액

②

  소    계 473,496 473,496

 경상경비
고유목 사업비 473,496 473,496
 융자 ,장학

 기타경비

순 조 성(①-②) 8,786,635 10,477,833 10,700,821 222,988



4. 주요질의  답변 요지

질         의 답          변

․재난  안  리 기본법의

  기 확보기 은 ?

․재난  안 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

  의한 립 (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

 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년평균액의 

 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), 기 의 운용

  수익 , 기타수익 으로 립 운용하고

  있음.

5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 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6. 심사결과 

   ○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

   ○ 없   음



부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향 지역주민 

지원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

 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 원회(2005. 12. 7) 상정 

 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   (제안설명자 : 청소과장  도  욱)

  □ 기 운용의 목  

    ○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 으로 인하여 환경상 향을 받게 되는 

주변 향 지역에 한 주민지원

  □ 기타설명 : 생략

3. 기 운용 개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천원)

구    분 2004년말 2005년(A) 2006년말(B) 증감(B-A) 비 고

조

성

액

①

  소       계 2,522,551 3,183,961 3,555,768 371,807

  년도이월 1635,224 2,304,170 2,453,458 149,288
  출 연 803,955 786,089 991,228 205,139
  이자수입 83,372 93,702 111,082 17,380
  기타수입

사

용

액

②

  소       계 218,381 730,503 305,550 △424,953

  경 상 경 비
  고유목 사업비 218,381 730,503 305,550 △424,953

  기 타 경 비

순 조 성(①-②) 2,304,170 2,453,458 3,250,218 796,760



4. 주요질의  답변 요지

질         의 답          변

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진  주변

  지역지원등에 한 법 규정에 의거

  기 확보 기 은 ?

․간  향권의 주민수는 ?

․ 장동주민지원 의체의 구성기 과

  운  상황은 ?

․주민지원 의체 기  지원기 과 활

  용 방법은 ?

․폐기물처리시설 운 비의 100분의10

  이내에 해당하는 액

․삼정동은 약 1,100세 이며, 장동은

  2세 임.

․법규상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

  되어 있으며, 재 6인이며(주민2, 교

  수2, 시의원2), 회의개최는 월1회, 주

  1회 실시하고 있음.

․간 향권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

  증진, 도시가스사업, 도색사업에 지원

  하게 되어있으며 활용은 주민지원

  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 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     

6. 심사결과

   ○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   ○ 없  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

   ○ 없   음


